
1. 제정이유

   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제8조제1항과 관련하여 기상청 종합기상

정보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고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  

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명칭 및 관리기관, 주요 기능, 지정 사유 

3. 참고사항

  가. 관계법령 :「정보통신기반 보호법」제8조제1항

  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  다. 의견조회 : 실시

  라. 기    타 : 생략



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

제정 2015.02.12. 기상청고시 제2015-1호

 

주요정보통신

기반시설 명칭
관리기관 주요 기능 지정 사유

기상청

종합기상정보시스템
기상청

국내외 각종 기상자료의 

실시간 수집 •처리 •분

배기능을 통해 기상예보 

및 대국민 기상서비스 

제공

종합기상정보시스템의 

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

여 사이버침해로부터 기

상서비스 안정성을 확보

하기 위함

부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